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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이 연구는 서울시 공공급식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면서, 새롭게 설계될 공공급

식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 다. 특히 공공급식을 통한 대안체계의 구축 가능

성을 분석하고자 하 다. 서울시의 공공급식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유럽의 여러 

도시 사례들처럼 대안적이지도, 창조적이지도, 혁신적이지도 않았다. 무엇보다도 공

공과 지역, 그리고 균형 잡힌 양 관점이 배태되어 있지 않았으며, 겨우 빈곤층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구호 차원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 때문에 공공급식을 통해 

먹거리 대안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실천적으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 다. 첫째, 정책적으로 공공급식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지금처럼 시혜나 자선차원의 선별적 식품 제공(food 
charity)이 아니라 보편인권을 보장하는 먹거리 제공(food security)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둘째, 실천적 차원에서 공공급식의 필요성과 제도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

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공공급식은 지속가능한 먹거리 대안체계를 만들어내는데 

최적의 정책 수단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합의 가능성은 충분하다. 
셋째, 공공조달의 제도적 강제성을 활용하여 새로운 차원의 식재료 조달체계를 구축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급식이 소모적 차원의 복지가 아니라 이를 통해 지역

사회를 재구조화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인식이 필요하 다.

주제어 : 공공급식, 공공조달, 먹거리 대안체계, 먹거리 보장, 먹거리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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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먹거리는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유지시켜 주는 절대적 필요조건이며, 

인간 역량이론에서 최상위에 위치한, 생명보존과 신체의 건강이라는 핵심 역량

에 속하는 내용이다.1) 적어도 인간이라면 ‘먹는’ 문제에서만큼은 자유로워야 한

다는 것이 20세기 보편인권의 시발점이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자국 국민의 식량 

확보와 적절한 먹거리 보장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컨대 인도 정부는 

매년 239억달러(약25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하여 인도 전체 인구의 67%인 

1억5000만가구에 6200만톤의 곡물을 지원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식량보조정책

을 추진하려 하 다(한겨레, 2013. 8. 9). 미국 또한 2014년 2월에 개정된 농업법

(Farm Bill)에 따르면 저소득층 식품보조 금액 규모가 7564억달러에 이르러 여전

히 전체 예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2) 심지어 유엔식량농업기구(FAO)나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도 먹거리 보장 문제는 빠지지 않고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으로 먹거리 보장 실태는 그다지 좋은 수준은 아

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는 양실조 상태를 포함하면 2009년에 이미 전세계 인

구 10억 2천만 명이 먹거리 부족 내지 기아로 분류될 수 있으며, 전세계 아동 

6600만명이 매일 주린 배를 움켜쥔 채 학교로 향하고 있고, 매년 5세 미만 아동 

310만명이 양실조로 숨지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3) 심지어 미국을 비롯한 

1) Nussbaum, M. C., 1999, ｢Capabilities, human right, and the Universal Declaration｣, In Burns 
& Stephen (eds), The Futur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Y : Transnational Publications. 
pp.42~47.

2) 저소득층 식비지원 제도인 푸드스탬프 제도는 그동안 수혜 계층 먹거리 보장에 큰 기여를 

해왔으나 지난 15년 동안 수급 대상자가 3배나 늘고 식비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 전용하

는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공화당에서는 향후 10년내에 400억달러 이상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년에 개정해야할 농업법에 반대하여 개정이 2년이나 뒤로 

미뤄줬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민주당 안이 반 되어 예산규모는 그대로 유지하되 남용 억제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반면에 근로의무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이 시범 실시되고, 불법이민자・
복권당첨자・일반대학생 등은 수혜 대상에서 빠지게 되었다(농민신문, 2014. 3. 10). 

3) FAO, 2011,Right to Food Marking It Happen : Progress and Lessons Learned Through 
Implementation. Rome : UN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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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세계에서도 먹거리의 안정적 확보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했으며, 중동에서

는 지난 2011년 식량가격 폭등으로 재스민혁명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민중봉기까

지 일어났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어서 먹거리 절대량은 늘어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굶주리는 

인구가 적지 않다. 실제로 매일 굶지는 않지만 먹거리 절대량이 부족하여 항상 

배고픔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10%를 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소득수준이 하위 25% 이내에 포진하고 있다.4) 더 큰 문제는 이들 빈곤층이 일상

적으로 섭취하는 먹거리 수준이 세계인권선언에서 규정한 건강과 안녕에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아동급식이나 경로식당 음식

은 수입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냉동식품들이 많이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

의 식사는 한국인 양섭취기준에 훨씬 모자란다. 

지구상 먹거리 총량은 인류 전체를 먹여 살리기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한다. 

따라서 기아를 포함해 먹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생산 

차원이 아닌 정치적 의지라고 할 수 있다.5) 이러한 정치적 의지는 각국의 정책이

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최근의 추세는 공공급식과 같은 먹거리 대안체계

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려 한다. 공공급식은 사회적 욕구가 있는 빈곤계층에게 식

사를 제공하는 조직적 행위로서 시장 효율성보다는 공공성(publicness)의 원리에 

의해 제공되는 급식을 말한다. 예컨대 결식아동에 대한 공공급식은 한 끼 식사의 

제공이라는 소모적 의미보다는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이들의 신체

적ㆍ사회적 성숙을 가져오는 사회투자 의미가 더 강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적극적인 공공급식 정책을 통해 보건, 교육, 복지는 물론 생태적 자족성

을 포괄하는 먹거리 대안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6) 그러나 한국의 공공급식은 

이제 시작 단계다. 결식아동 지원이나 푸드뱅크 사업 등을 통해 겨우 한 끼 식사

4)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수, ｢국민건강 양조사 2013년도 결과 발표｣(보도자료. 2014. 9. 17).
5) Hospes, Otto. 2008,｢Overcoming barriers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 to food｣.European 

Food and Feed Law Review3(4), p.7.
6) 이러한 과정을 공공급식의 정치(politics of public plate)로 개념화하기도 한다. 먹거리 공공조

달이 순전히 농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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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하는 차원이지 대안체계를 모색하려는 유렵의 흐름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때문에 공공급식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며, 이에 대한 체계

적인 연구나 조사가 이루어진 적도 거의 없다.7) 

이 연구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한국의 공공급식 실태와 문제를 파악하면서, 

새롭게 설계될 공공급식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공공급식을 통

한 대안체계의 모색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럴 경우 급식 대상

자는 신선하고 양 많은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고, 식재료를 제공하는 농민들은 

생산을 지속할 수 있으며, 지역의 자급력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분석 대상은 

지난 2013년도에 시행된 서울시 공공급식 프로그램이다. 서울시는 공공조달 규

모만으로도 한국의 농업에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으며, 재정자립도나 생활정치

의 수준 또한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창조적인 공공조달 실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광역도시다. 이 때문에 이 연구 사례로 선정했다. 

Ⅱ. 이론적 논의

1. 공공급식과 먹거리 대안체계

공공급식은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복지시설 등에서 정부의 재정 지

원으로 이루어지는 급식을 의미한다. 공공급식은 ‘공공 부문’에 대한 정부의 책

임 급식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급식으로 이루어진다. 전자는 국가

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시설들인 군대, 경찰, 교도소, 정부기관, 자치단체 등에 

대한 급식을 의미한다. 후자는 시민들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서 학교급식, 보육시설 및 유치원 급식, 사회복지시설 급식, 거리급식 등이 포함

7) 최근 들어서야 시론적인 차원에서 2012년 김흥주・이해진의 연구(｢한국의 먹거리 보장 실태

와 정책과제｣, 보건과 사회제32-2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와 2013년 김흥주・이현진

의 연구(｢푸드뱅크 사업과 먹거리 연대, 그 가능성과 한계｣, 한국사회제14-1호, 한국사회연

구소, 2013)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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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공공급식은 다른 단체급식과 차별되는 독특한 성격을 갖는다. 그것은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치료목적이 아닌 성장과 연계된 

양섭취와도 밀접히 관련되며, 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식사와 

관련된 교육의 목적이 강조될 수 있다. 교육과 양섭취는 생산과 식재료와 직결

되고 따라서 식재료 생산자나 유통자, 그리고 관리자( 양사 등)와 밀접한 관련

성을 갖는다. 이렇게 공공급식은 다른 급식과 달리 독특한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

기 때문에 먹거리 대안체계 구성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예컨대 구스타프슨

(Gustafsson, 2002 : 686)은 학교급식을 분석하면서, 이를 통해 국가와 가족, 아동 

간의 관계의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를 엿볼 수 있다고 하 다. 

공공급식은 복지와 교육, 공동체를 포괄하기 때문에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세계화와 양극화에 대처하는 새로운 국가전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특히 아동에 대한 보편적 공공급식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계층의 고착화

를 초래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특성상 모든 아동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경제적 비효율은 물론 사회적 불안정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은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큰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들이 잘못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사회보장비용과 심지어 청소년 범죄에 대한 

교정비용까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제공되는 급식지

원은 그만큼 비용효과성(cost effectiveness)이 크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공급식이

란 시장경제 논리에서 보면 비효율적일지 몰라도 사회정의 차원에서 본다면 최

선의 사회통합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 수단이다.

공공급식은 대상자만이 아니라 그들이 생활하는 지역사회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특히 유럽의 공공급식 프로그램은 복지와 고용을 빈곤층 결식문

제 해결을 매개로 하여 추진하는 것으로서, 지역사회에 매우 유용한 의미를 지니

고 있다. 예컨대 2013년 말에 출간된 유럽연합의 먹거리 공공조달 행동계획 보고

서8)는 질 좋은 먹거리를 우선시하는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만들어내는데 있

8) 이 프로젝트는 유럽연합의 제7차 연구 및 기술개발 프레임워크 프로그램(Seventh Framework 
Programme) 중 환경 부문의 통합프로젝트로 선정되어 진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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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공공급식 식재료 조달이 도시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임을 보여준다. 특히 예산 문제에 대한 언급을 주시할 필요가 있는데, “공공

급식 체계에 대한 투자가 지금 같은 불황기에 상당한 재정적 노력과 희생을 실제

로 의미할지라도, 다른 예산계정들에서 절감되는 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러

한 조기투자비용이 상쇄될 것이다”라고 주장하여 사회투자 성격을 강조하고 있

다.9) 

공공급식을 통해 먹거리 대안체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다른 정책과는 달리 

지역기반 서비스와 사회연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민간

과 공공의 거버넌스, 생산과 소비의 호혜적 네트워크, 기부자와 이용자의 상호 

신뢰관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전

달체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먹거리 대안체계의 구축은 각 주체들의 자

발적 참여와 더불어 공공성의 정치(politics of publicness)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역사회 먹거리 보장에 공공의 가치를 부여하고 이렇게 변화된 가치가 

제도에 반 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강력한 정치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성의 정치는 기존의 낡은 공공급식 체계를 새로운 체계로 전환시키

려 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핵심은 지역산 식재료를 공공조달을 통해 제도적으

로 공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 생산자가 제도적으로 보호되고, 

지역자급력이 높아지며,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다. 공공조달은 규모나 강제력 측

면에서 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2. 공공급식 정책평가

공공급식은 먹거리 인권을 정책화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한 역이라고 볼 

수 있다. 모든 사회보장제도는 공통된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길버트와 테렐은 

이를 사회보장제도의 차원(dimension)이라고 부르면서. 이를 분석하면 정책의 구

조적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사회보장제도의 차원은 적

9) http://www.foodlinkscommunity.net/fileadmin/documents_organicresearch/foodlinks/ 
publications/Foodlinks_report_low.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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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대상, 급여, 전달체계, 재정으로 나누어진다. 즉 모든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누

구에게 제공 하는가”의 적용대상, “무엇을 제공 하는가”의 급여종류, “어떻게 제

공할 것인가”의 전달체계,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의 재정확보 

및 운  등 4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10) 

사회보장 프로그램에서 적용대상 선정에 있어 보편과 선별의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보편주의는 사회적으로 비용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반면에 선별주의는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사회적 자원을 집중할 수 있음

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고, 대상효율성(target efficiency)을 높일 

수 있다. 공공급식은 먹거리 취약계층이거나 특수 직역에 종사하는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선별적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때 선별의 기준

은 재산이나 소득보다는 군인이나 학생과 같은 다른 요구들(needs)에 의해 결정

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구분하기가 모호하다. 오히

려 선별적 프로그램에 의해 사회적 평등과 통합성을 나름대로 높일 수도 있다. 

예컨대 사회적 욕구가 제대로 충족이 안 되는 사람이 아주 많은 경우, 부족한 

자원을 사회적 욕구가 큰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하면, 사회적 형평성이 제고

되고 사회적 반목도 경감시킬 수 있다.11) 그래서 공공급식 정책을 평가할 경우

에는 다른 프로그램처럼 보편인가 선별인가를 구분하는데 얽매이지 말고, 대상

자 전체에게 얼마나 포괄적으로, 적절하게 급식을 제공하는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공공급식은 ‘먹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급여를 제공할 것

인가가 중요하다. 급여 종류에 있어서 많은 연구자들은 신선하고 제철에 난 과일

이나 채소를 직접 공급하는 현물급여(benefit in kind)가 먹거리 보장에 적합하다

고 강조한다. 현금 급여는 수급자에게 선택의 자유와 자기결정의 권리를 부여해

주지만, 먹거리 보장에 있어서만큼은 현금 지급이 수급자 효용을 극대화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를테면 10만원의 급여로 먹거리를 구입하지 않고 다른 소비재 

10) Gilbert, N. and P. Terrell, 2002,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5th ed.. Boston : Allyn 
& Bacon, pp.60~69.

11) Gilbert and Terrell, op.cit., pp.9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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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에 사용했다면 먹거리를 직접 지급할 때보다 효용이 낮아질 수 있다. 더군다

나 사회 전체의 효용성 측면에서 볼 때, 식품으로 직접 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수급자의 양 상태를 높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건강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

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현물급

여가 수급자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며 낙인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프로

그램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을 하지 않고 급여를 받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서

비스 사각지대가 생겨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현물급여 프로그램인 식품권

(food stamp)에 자격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약 40%만이 실제로 급여를 신청하여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12) 

하지만 공공급식을 통해 먹거리 대안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물급여 방식

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공공급식의 구매기준과 구매방식을 개선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목적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녹색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유럽연합의 도시정부 정책 사례들이 이를 잘 보여준다. 

공공급식의 전달체계도 중요하다. 정책 목표의 성취와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전달체계의 방법이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먹거리의 경우

는 이의 조달을 사적인 역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전달체계의 적

절성, 공공성 여부는 공공급식 수준을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브라

질의 벨로오리존찌(Belo Horizonte) 시는 1993년부터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인

정하고 시조달국(SMAB)을 설치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먹거리 

보장정책을 실시한 도시로 유명하다. SMAB의 임무는 먹거리의 공급, 양 및 

식품안전 정책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조정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달체

계를 통해 시민들의 먹거리가 건강, 교육, 사회복지서비스와 같이 공적으로, 공평

하게 제공되고 있다13). 덴마크 코펜하겐은 지난 2007년 시정부 산하에 독립 비

리재단으로 ‘코펜하겐 먹거리의 집(Copenhagen House of Food)’을 설치하고, 이

12) Mofit, ｢An Economic Model of Welfare Stigma｣, AER , 1983.
13) Rocha,｢Urban Food Security Policy : The Case of Belo Horizonte, Brasil.｣, Journal for the 

Study of Food and Society, 2001 ; 김종덕, ｢브라질 벨로오리존찌 시의 식량보장에 관한 

연구｣, 농촌경제, 한국농촌경제연구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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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기관, 노인요양시설, 공무원 구내식당에 공공급식

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는 요리사, 식품전문가, 교사, 공공조달 프로젝트 매니

저, 민속학자, 소셜디자이너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있으며, 이들이 먹거리 

종합계획과 공공조달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통합적 전달체계를 통해 지

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만들고 먹거리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고 있는 것이다.14)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다음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한 

국가의 공공급식 수준은 양적 측면에서 접근성 문제와 질적 측면에서 적절성 문

제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공공급식 정책은 크게 대상자의 포괄성 여부, 급여의 

형태와 적절성 여부, 전달체계와 예산의 공공성 여부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공급식 프로그램을 

평가해보고자 한다.15) 

Ⅲ. 서울시 공공급식의 실태와 문제

1. 아동급식 프로그램

한국의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르면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급식의 보장은 권리와 공공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한국의 아동에 대한 

급식 보장 프로그램은 대상자 성격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역에서 이루어진다. 

일반 아동의 경우 학교급식과 가정에서 급식이 제공된다. 저소득층 아동들은 재

가보호 형태로 급식이 제공되는데, 학교급식과 현물(food stamp) 지원으로 급식

14) www.kbhmadhus.dk
15) 이 논문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급식 프로그램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는데 주안점

을 두며, 국가기능을 유지하는 공무원, 경찰, 교도소 등의 공공급식과 학교급식은 다루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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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공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시설보호 형태로 급식이 제공되는데 학교 

무상급식과 시설급식으로 제공된다. 

<표 1> 아동에 대한 공공급식 영역과 지원 대상

일반 저소득층(재가보호) 수급자(시설보호)

학기중
중식 학교급식(무상·유료) 학교급식(무상·지원) 학교급식(무상·지원)

조·석식 가정 급식지원(현물) 시설급식

방학중 가정 급식지원(현물) 시설급식

급식 단가는 시설보호를 받는 아동에게 제공되는 시설급식이 1식 당 1,627원

으로 가장 낮다(2013년 기준). 반면에 재가보호 형태로 급식 지원을 받는 저소득

층 아동은 대략 3,000원 선에서 1식 단가가 결정된다. 학교급식법에 따른 결식아

동 지원 프로그램으로 급식을 제공받는 경우는 1식 단가가 초등 3,300원, 중고등 

3,500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2010년 이후 자치단체 조례로 무상급식

을 제공받은 경우 1식 단가는 초등 2,700원 이상, 중·고등 3,000원 이상으로 책정

되고 있다. 2011년 서울시 교육청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친환경 식재료로 식

단을 구성할 경우 1식당 대략 2,200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설급

식을 제외하고는 현재의 공공급식 지원 수준으로 지역산 친환경 식재료로 적정 

식단을 꾸릴 수는 있다.16) 문제는 식재료 조달체계가 공공 논리에 의해 설계되어 

있는 가 여부다.

1) 재가보호 

재가보호 아동급식은 빈곤, 가정해체, 부모의 실직ㆍ질병ㆍ가출 등의 가정 사

정으로 인하여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아동복지법시행령 

제36조 급식지원 규정에 의해 식사 등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

서 ‘결식 우려’라 함은 가정빈곤, 가정해체,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부모(보

16) 김흥주 외, 서울형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모델개발에 관한 연구, 사단법인 한국유통혁신연

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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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자)의 실직․질병․가출 및 직업적 특성, 아동학대․방임․유기․부양 기피 

및 거부 등으로 인하여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ㆍ

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먹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17) 아동급식지원은 학기 중 중식 외에도 방학 중에 결식하는 아동의 문제

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1998년 12월부터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겨울방학 

중 중식 지원사업을 추진하 다. 2000년부터 조식도 지원했으며, 2004년도부터 

방학, 토ㆍ공휴일 중 취학아동 중식지원의 교육부에서 이관되었다. 2004년 이후 

급식지원체계가 이원화되어 학교 내 급식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 밖 급식

(방학, 주말, 공휴일)은 보건복지부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학교 내 급식은 학기 

중 평일(180일)에 시ㆍ도 교육청 주관으로 시ㆍ도 교육감 책임 하에 각급 학교장

을 통해 무료로 제공된다. 한편 학교 밖 급식(방학, 토ㆍ공휴일 185일)은 지방자

치단체 주관으로 자치단체장 책임 하에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의 다양한 

물적 자원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YWCA, 자원봉사단체 등의 인적자원을 활용

하여 지원대상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의 재가보호 대상은 2012년 기준으로 51,171명으로 2009년 47,271명 

이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전국은 같은 기간 동안 8.1%가 줄어든 반면에 서울

시는 8.3%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2012년 서울시의 재가보호 대상은 전국의 

11.7%로 2009년에 비해 1.8%p나 증가했다. 

<표 2> 서울시 재가보호 대상 : 2009 - 2012
(단위: 명, %)

구분 2009 2010 2011 2012 증감률(09 - 12)

전국(A) 476,444 485,811 471,961 438,042 ▽8.1

서울(B) 47,271 46,718 51,082 51,171 △8.3

비중(B/A) 9.9 9.6 10.8 11.7

 자료 : 보건복지부(2013).

17) 보건복지부, 아동급식 표준운 지침, 보건복지부, 20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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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형태별 대상자 분포를 보면 2012년 기준으로 초등학생이 21,705명으로 

전체의 42.4%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학생 15,587명(30.5%), 고등

학생 13,296명(26.0%) 순이었다. 이외에 미취학 아동이 297명(0.6%), 기타가 286

명(0.5%)을 차지했다. 서울시 아동급식 지원 단가는 1식당 4,000원을 기준으로 

자치구 사정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예컨대 용산구와 등포구는 4,500원, 강

남구는 5,500원, 양천구는 학기중 4,000원, 방학중 4,500원으로 책정된다. 서울시 

급식 단가는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인 3,000원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3,500원 수

준인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제주, 그리고 3,000원 수준인 대구,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보다 높게 책정되었다. 아동급식 지원사업이 자치단체 사업인 만큼 

재정자립도 수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

재가보호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단체급식

소(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학교급식소, 그룹홈, 쉼터 등)를 통해 급식을 지원

하는 방법이다. 2013년 12월 겨울방학 기준으로 전체의 24.3%가 이에 해당하며, 

지역아동센터가 단체급식의 90.5%를 차지한다. 둘째, 꿈나무 전자카드를 이용하

여 일반음식점이나 편의점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전체의 68.3%가 여기에 해당한

다. 셋째, 재가 아동에게 도시락이나 주ㆍ부식 식재료를 배달하는 방법이다. 전체

의 7.4%가 여기에 해당한다. 최근 들어 현금급여 방식인 전자카드 이용이 급증하

고 있는데, 서울시의 꿈나무 카드가 시초이다. 전자카드의 1일 한도액은 4,000원

으로 한 달 급식비 범위 내에서 1일 1회 8.000원까지 사용 가능하다. 이용 가능한 

기관은 한식ㆍ중식ㆍ분식을 비롯한 일반음식점과 제과점, 그리고 서울시가 계약

을 체결한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이다. 서울시 내부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꿈나무 카드 매출 실적은 일반 음식점 및 제과점이 65%, 

편의점이 35%를 차지하며, 음식점을 세분화하면 편의점, 중식, 분식 순으로 이용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8)

서울시 재가보호 아동급식은 보건복지부 권장기준이나 다른 지자체에 비해 

1식 단가가 높을 뿐만 아니라 전자카드 도입으로 아동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등 

18) 서울시, 2014a, 2014년도 아동급식지원 추진계획, 서울시, 20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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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정책 방향에서부터 사업추진

까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양 섭취 능력이 취약한 아동에게 한 끼 식사지원에만 초점을 맞춰 사

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아동급식 원래 취지인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지 못

한다. 특히 전자카드 사업은 아동의 양 공급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었다. 

시민단체 (사)환경정의가 2013년 9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

는 편의점의 식사류와 간식류 총 179개 제품 중 118개 제품이 양 성분 함량에 

따른 신호등 분류에서 빨간 신호등 판정을 받았고, 2개 항목 이상에서 빨간 신호

등 중복 판정을 받은 제품도 53개(30.1%)나 되었다. 예컨대 전자카드로 가장 많

이 구입하는 삼각 김밥 한 개의 양성분은 한 끼 식사의 20~32%에 불과한 반면 

나트륨은 36~77%나 차지하여 식사라기보다는 간식에 가까웠다. 또 다른 문제는 

어린이들이 편의점에서 각자의 기호에 따라 임의적으로 양을 섭취한다는 점이

다. 예컨대 편의점에서 어린이들이 가장 흔하게 구매하는 패턴인 삼각 김밥 2종

(전주비빔밥, 참치마요네즈)과 가공유제품(바나나맛 우유)로 이루어진 2,800원 1

회 식단을 구성해보면 나트륨 1,056mg, 당류 31g을 함유하여 성인일일섭취기준

의 53%의 나트륨과 62%의 당류를 섭취하게 된다.19) 

둘째, 전자카드 등 현금급여의 문제가 심각하다. 무엇보다 일반 외식비보다 

낮은 아동급식 지원단가로 1일 급식비를 초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또 다른 

결식이 발생하고 있다. 안전행정부의 지방물가 정보공개에 따르면 한국의 1인 

외식비 평균은 백반 5,500원, 비빔밥 7,800원, 김밥 2,800원, 자장면 4,400원이다. 

반면에 2012년 원주시 드림카드 사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원단가 3,500원 기준

으로 1일 사용액 평균이 6,649원으로 나타났다. 이럴 경우 아이들은 김밥 이외에

는 하루 한 끼도 제대로 외식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현금급여가 아이들

의 선택권을 높여줄 수 있지만 제도적으로 양과 건강을 담보해주지는 못하다

는 것이다.

셋째, 단체급식 비중이 20% 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공공조달을 통한 지역산 

19) (사)환경정의, ｢학교 주변 편의점 제품 조사결과, 편의점 아동급식에 빨간 신호등 경고｣, (사)
환경정의, 201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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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식재료 공급이 제도적으로 막혀 있다. 전자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급식 

제공이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식재료 선택권이 없다. 반면에 단체급

식일 경우 일정한 품질기준에 따라 식재료 선택을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 

예컨대 지역아동센터 급식의 경우 급식비 지원보다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통

한 식재료 공동구매를 통해 현물지원을 하게 되면 신선한 제철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생산자가 계획생산을 통해 농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실은 단체급식이 점차 줄어들뿐더러 단체급식이라 하더라도 낮

은 급식비 지원 때문에 좋은 식재료 조달을 거의 할 수 없는 형편이다. <표 3>는 

서울시 금천구 관내 공공급식 지원 내역을 분석한 것이다. 이를 보면 전체 공공급

식 지원액 중 아동이나 노인 등 먹거리 취약계층 급식지원 비용은 전체의 30.9%

에 불과하며, 그 중에서도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용은 전혀 지원되지 않았다. 반면

에 초등학교는 18.7%, 중ㆍ고등학교는 59.3%에 이른다. 공공급식 지원이 학교급

식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반증이며, 그나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한 끼 식사지

원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3> 서울시 금천구 공공급식 지원현황 : 2012년
(단위 : 백만원, %)

유아 등 고등 결식아동 결식노인 합계

일반 3,822 1,016 264 2,057 566 7,725

친환경 149 234 386 - - 769

합계 3,971 1,250 650 2,057 566 8,494

친환경비율 3.9 18.7 59.3 0 0 9.1

자료 : 서울시 금천구 내부자료(2012 : 1)

넷째, 신청과 배달 등 전달체계가 허술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급식업체는 

급식비를 이중으로 청구하는가 하면, 배달 누락사고나 아예 급식을 지원받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원되는 급식의 소관 부서가 ‘밥과 우유’, ‘학기 중과 방학 중’에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학기 중 급식은 교육청이 맡아 무상으로 지원하지만 방학 중 급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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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복지 관련 부서가 담당한다. 우유는 자치단체 농축산 관련 부서가 

따로 맡고 있다. 이러한 전달체계의 혼란을 바로잡기 위하여 학기 중이나 방학에 

상관없이 급식을 비롯한 저소득층 자녀 지원사업 신청체계를 일원화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2) 시설보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주거가 없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하

기를 원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면서 국민기

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이 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

사로부터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시설을 보장시설이

라고 하며, 사회복지시설에서 거주하는 수급자를 시설수급자라고 하고, 이러한 

보호 형태를 재가보호와 구별하여 시설보호라고 한다. 보장시설 중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을 아동복지시설이라고 하고, 이 시설에서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아동을 시설보호아동이라고 한다.

한국 아동복지협회 자료에 의하면,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국에 280개 

아동복지시설이 있고, 그 중에서 양육시설은 242개, 시설보호아동은 15,313명으

로 나타났다. 전체 입소아동ㆍ청소년 가운데 미취학 아동이 2,739명, 초등재학 

5,390명, 중등재학, 3,885명, 고등재학 3,196명, 대학재학 731명으로 초등학생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에서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시설 수는 

34개로 전체의 14.0%를 차지하고 있고, 수용인원은 15,313명으로 전체의 17.1%

를 차지하고 있다. 시설당 평균 입소자 수는 76.6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13.3명이 

많다.

<표 4> 지역별 아동양육시설 및 인원 현황
(단위 : 개소, 명, %)

국(A) 서울(B) 비 (B/A)

시설 242 34 14.0

인원 15,313 2,605 17.1

평균입소자 63.3 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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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법적으로 건강한 가족의 대치형태로 존재해야 할 아동복지시설이 열악

하기 때문에 여기에 거주하는 아동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나 신

체적으로 성숙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이다. 특히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인격 완성을 위해 필요한 급식 등 기본적인 생존 및 보호 복지여건이 열악하다. 

재가보호 아동에 대한 방과 후, 방학 중 급식 지원은 점차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

만 그래도 1식당 급식 단가는 ‘아동복지법’ 규정에 따라 3,500원에서 4,000원 수

준으로 책정되고 있다. 그러나 아동양육시설에 보호 조치된 시설보호 아동에 대

한 급식 지원은 ‘시설 수급자’ 기준을 적용하여 1식당 1,510원에 그치고 있다.20) 

이러한 1,510원이라는 1끼 밥값은 단순히 먹을 권리를 떠나 아이들의 건강권, 

심지어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이다. 다음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2014년 1월 9일 저녁 서울시 A 보육원 아이들은 오랜만에 쇠고기를 먹었다. 
식단은 쇠고기 미역국, 잡채, 베이컨과 양송이ㆍ브로콜리를 넣은 크림 파스타, 
콩나물 무침이었다. 한 달에 한번, 단체 생일잔치상에 오른 ‘특식’이다. 평일에는 

한 끼 1,600원 안팎의 단가로는 양 균형을 맞추기가 힘들다. 아이들은 고기를 

원하는데 예산 때문에 채소 위주 식단을 꾸릴 수밖에 없다. 친환경 재료는 꿈도 

꾸지 못한다. 제철 딸기를 먹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후원으로 들어온 귤

만 줄 수밖에 없어 안타깝다”
        (보육원 양사 이씨(37세, 여) 인터뷰, 『한겨레』, 2014. 1. 15.)21) 

더 큰 문제는 아동복지시설의 급식 실태가 거의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20) 보건복지부의 ‘시설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을 살펴보면, 일반 수급자의 생계급여 비목과는 

달리 시설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식품비(주ㆍ부식비), 피복ㆍ신발비, 의료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큰 차이는 시설에서 공동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주거비용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2013년 기준으로 서울시 100인 미만 시설아동 1인이 지원받는 식품비는 월 13만5천원 수준

이고, 이를 단순하게 한 끼당 계산하면 약 1,510원이 된다. 
21) 시설아동 1인당 급여기준을 보면 매월 정기적으로 주ㆍ부식비가 지급되는 것 이외에 년 1회

씩 월동대책비(김장)와 생일파티 준비금을 지급한다. 사례의 생일상은 이러한 부정기 급여에 

의한 것이다. 2012년 기준으로 월동대책비는 1인당 25,290원이고, 생일준비금은 1인당 

36,196원이다(보건복지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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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3년 1월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급식 식자재 공개입찰 결과를 분석해본 결

과, 159개 시설 중 70% 이상이 최저 가격 입찰을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고 있었다(부산일보, 2013.1.29). 이윤추구가 목적인 기업 특성상 최저 가

격 입찰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양질의 식자재를 공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이들로부터 납품을 받는 시설급식은 그만큼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

다. 이 때문에 시설보호 아동에 대한 집단급식은 위생, 안전, 양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지금까지 시설 ‘급식’에 대한 실태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제 겨우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로 시설급식의 열악한 현실의 일부분만이 세상

에 알려진 정도다.22) 문제는 1식 단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들이야 말로 가장 

심각한 먹거리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양적인 측면과 더불어 질적인 측면이 보장

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대로 된 공공급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2. 노인급식 프로그램

1) 저소득층 무료급식

저소득층 재가노인 무료급식 지원은 경로식당 점심지원, 식사배달, 밑반찬 

배달 등 3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경로식당 급식 대상은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들이며, 서울시의 

경우 이들에 대한 기본 급식비는 1식당 2,800원이고 월 26일 제공된다. 식사 

및 밑반찬 배달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중 

거동 불편자를 대상으로 한다. 식사배달은 1식당 2,800원으로 연간 365일 배달

되며, 밑반찬 배달은 1회에 3,500원 상당으로 주2회 배달된다. 서울시 2014년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 계획에 따르면 경로식당 11,127명, 식사배달 

4,479명, 밑반찬 배달 6,064명으로 총 21,670명이 무료급식 지원을 받고 있다. 

수혜자 선정기준은 1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초과해 탈락된 가구 중 생

22) 아름다운재단은 2012년 11월부터 시설아동의 부실한 급식 실태를 폭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아이들의 불평등한 식판에 반대합니다”를 슬로건으로 생활시설아동 급식 단가 상향 

운동을 전개하 다. 이로 인해 시설아동의 열악한 급식 현실이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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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이 어려운 독거 어르신으로서 부양가족이 없는 자이며, 2순위가 국민기초생

활수급자이고, 3순위가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상위계층이다. 

급식지원 수행기관은 사회복지관이나 종교단체, 봉사단체, 노인회와 같은 단체

이며,23) 이들에게 대상 인원을 할당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무료급식을 실시하

도록 한다. 보조금은 주ㆍ부식 등 직접적인 식자재 구입비로 93% 이상 사용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보조금의 7% 이내에서 급식운 에 필요한 도시

락 등 물품구입, 건강검진, 조리보조원 수당 및 배달인력 수당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2014년 서울시 사업예산은 17,964백만원이며, 전액 시비로 지원되

고 있다.24) 

저소득층 노인 무료급식 사업은 1991년 노인복지기금으로 무료급식비를 지원

하면서 시작된 한국의 대표적인 공공급식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경로

식당 운 을 비롯한 무료급식 사업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물가는 오르고 무료

급식이 필요한 노인은 늘어나는데 지원금은 몇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경로식당이나 식사배달 보조금은 2009년 이후 1식당 

2,800원으로 책정된 이후 6년째 인상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밑반찬 배달 보조금

만 지난 2012년에 500원이 올라 3,5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밥상이 날

로 부실해질뿐더러 예산이 바닥나 정작 지원을 받아야 할 어르신들이 방치되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다.

“임씨(91세, 남)는 홀로 사는데 2010년 6개월 넘게 시립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행방불명으로 처리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잃었다. 2011년 겨울 집으로 돌

아온 후 일주일가량 꼼짝없이 굶주렸다. 관절이 좋지 않던 그가 행인과 부딪혀 

넘어진 뒤 집에서 꼼짝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아사 직전에서야 집주인에게 발견되어 살아났다. 그 후 

주민센터의 요청으로 지역 복지관에서 임씨에게 무료 밑반찬을 배달해주기 시작

23) 사업의 지속성, 안전성, 노인사업 등의 특성을 반명하여 기관 선정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노인복지관이 가장 우선이고 다음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노인지원센터, 종교단체와 같은 

민간비 리법인 순이다.
24) 서울시 내부자료, 2014b, 2014년도 저소득노인 무료급식지원 추진계획, 서울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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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기자가 주민센터 직원, 사회복지사와 함께 그를 찾은 것은 2011년 1월 21
일, 마을(중량구 면목 5동)은 하 15도 안팎이었다. 임씨는 그전 날 아침은 안 

먹고 점심은 오래된 밥으로 죽을 꿇여 배달해준 밑반찬으로 먹고, 저녁은 호빵 

2개로 때웠다고 했다. 그의 소망은 밑반찬 대신 도시락 배달을 받는 것이었지만 

비용 때문에 그마져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겨레 21』제847호, 2011. 2. 14.) 25)

더 큰 문제는 공공급식 예산 대부분이 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몰려 

있다는 사실이다. 앞의 <표 3>에서 나타나듯이 서울시 금천구 공공급식 지원예

산 8,494백만원에서 노인무료급식 지원예산은 560백만원으로 전체의 6.6%에 불

과하다. 그나마 친환경 식재료 지원 예산은 전혀 없다. 이런 문제는 무료급식 

지원 주체가 정부에서 일선 지자체로 넘어가면서부터 더욱 더 심각해지고 있다. 

무료 경로식당은 2000년부터 정부가 직접 지원해왔다. 그러다 2005년부터 67개 

사회복지사업 등 모두 149개 사업이 ‘분권교부세’ 지원사업으로 포함되면서 일

선 지자체로 넘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업무를 이관했다는 이유로 방치하

고, 자치단체는 예산이 없다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무료급식이 없으면 굶어야 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의 2010년 무료급식 지원 대상 인원은 15,550명으로 기초생활수

급자 214,602명의 7.2%, 65세 이상 노인의 1.6%에 불과하다. 때문에 경로식당마

다 지원금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보다 밥상을 20~30%나 더 차린다. 경로식당을 

찾아오는 노인들을 되돌려 보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예산에 

잡히지 않은 노인들의 점심은 한 끼 2,800원짜리 지원금 명단에 오른 노인들이 

십시일반으로 나누는 실정이다. 그나마 사회복지사와 조리사들의 헌신으로 근근

이 버티고 있지만, 쌀이 떨어진 경로식당은 급식일수를 대폭 줄일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것이 한국의 공공급식 현실이다. 

25) 2011년 당시는 서울시(한나라당 오세훈 시장)가 독거노인 무료급식 예산을 줄이기로 해서 

논란이 일던 시점이었다. 2010년 118억 3천만원에서 2011년 100억 5천만원으로 줄이겠다고 

하여 무료급식 대상 2,400여 명의 노인들이 무료급식 대상에서 탈락하게 된 것. 이로 인해 

임씨가 거주하던 중량구도 서울시 지침에 따라 무료급식 지원 대상을 2010년 월평균 1,155명
에서 1,061명으로 줄일 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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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자신의 주거에서 생계

급여를 받고 생활하는 일반수급자와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시설수급자로 구분

할 수 있다. 일반수급자의 생계급여는 3년마다 계측되는 최저생계비에 기호하여 

결정되는데, 그 적정 수준(descent standards)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특히 

생계급여 지급을 국가의 ‘시혜’ 차원이 아니라 권리로서 접근할 때 적정선 논란

은 더욱 커진다. 최저생계비 비목의 구성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계측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인 표준가구를 기준으로 정하는데, 2012년 기준으로 현금급여 

기준은 최저생계비 1,224,457원의 80.652%인 987,549원이다.26) 

이중에서 식료품비의 비중은 37.7%인 512,210원이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표준

가구의 하루 식료품비는 17,066원이 된다. 지난 2013년 민생보위27)가 일반 수급

자 22개 가구의 가계부를 직접 조사한 결과 이 기준액을 넘는 가구는 6개 가구에 

불과했고. 1일 식료품비는 표준가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구가 전체의 

72.7%에 이르렀다. 특히 자활 근로에 참여해야 하는 성인이 있는 가구, 만성질환

으로 약복용을 위해 충분한 양을 섭취해야 하는 가구, 성장기에 있는 초ㆍ중ㆍ

고 학생이 있는 가구의 식품비 지출이 오히려 더 낮게 나타나 “건강하고 문화적

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 급여수준이 전혀 아

닌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사례가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식생활을 하고 있는

지 잘 보여준다.

“2012년 현재 김씨(59세, 여, 수급자)는 암환자인 딸(29세)과 자기 앞으로 구

청에서 지원해주는 월 77만원을 받고 산다. 지역의 사회복지관에서도 월 5만원

26) 4인 표준가구의 협금급여기준액은 가구별 생계급여액(80.6652%)에 주거급여액(10.348%)을 

더해 책정된다. 만약 표준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규모+재산환산액)이 0원일 때 기초생활보

장 급여액은 현금급여기준액이며, 소득인정액이 있을 경우 이를 제외한 비용이 실제 현금급

여액이 된다.
27)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올바른 개정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당사자, 전문가 등이 함께 모여 

논의하기 위한 빈곤해결 시민단체 연대모임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를 비롯한 50여 개 시민

단체가 참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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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태준다. 임대료ㆍ관리비ㆍ수도요금ㆍ전기요금ㆍ가스비로 다달이 15만원 

정도 나간다. 매달 쌀 20kg 한 포대를 6만5천원에 사서 먹는다. 부식은 별거 없

다. 하루 ‘두 끼’를 오이를 무쳐 먹고 무생채로 때운다. 몸이 허한 딸에게 고기를 

사먹이면 그달은 가계가 휘청한다. 옷과 신발은 다 1만원짜리다. 저축은 없다. 
대부업체에서 돈 1천만원 대출받은 것도 걱정이다.”

                                  (한겨레21 제929호, 2012. 9. 24.)

일반수급자 노인은 정부로부터 생계급여를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경로식당이

나 도시락 배달과 같은 단체급식의 혜택을 받을 수도 없고, 푸드뱅크나 푸드마켓

에서 값싼 식재료를 구입하는 것도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식사 마련과 이를 통한 양섭취는 전적으로 개인의 몫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 수급자는 식료품 구입보다 다른 품목을 우선적으로 소비할 수밖에 없는 상

황이다. 특히 도시 지역에서 거주하는 경우 주거비가 태반을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신선한 제철 식재료를 가지고 식사를 마련하기란 현실적으로 어

렵다. 현금급여가 가지는 단점이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일반수급자의 균형 잡힌 

양섭취와 건강을 위해서는 적절한 식재료를 직접 조달하는 현물급여의 도입이 

시급하다.

3) 시설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생계급여를 수급자의 주거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

칙이나,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

성할 수 없거나,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지급하

도록 하고 있다(법 10조). 시설수급자는 일반수급자와 생활하는 장소, 즉 주거에

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시설수급자의 생계급여, 즉 시설생계비는 주거비

용을 제외하면 일반수급자의 생계급여와 동일한 기준에 근거를 두어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수급자의 생계급여가 3년마다 실시되

는 최저생계비 계측 결과에 근거를 두어 결정되는 반면에 시설수급자의 생계급

여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 게다가 시설수급자 생계급여액은 주거급여를 제외한 

일반수급자 생계급여액보다도 상당히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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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시설수급자 1인당 월 생계급여액은 최대 149,015원으로, 일반 수급자 

1인 가구의 최대 생계급여액 365,393원의 40% 정도에 불과하다.28) 이중에서 주

ㆍ부식비가 127,882원으로 전체의 85.8%를 차지할 정도로 식품비 지출이 많다. 

따라서 굳이 엥겔계수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시설수급자의 생계급여가 불합리하

며, 그마져도 절대 액수 부족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없는 형편이다. 결과적

으로 생계급여만으로는 법에서 보장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실제로 최근에 서울시의 한 노인보장시설

의 급식 실태를 파악해본 결과 저급한 냉동식품, 중국산 수입 농산물, 식품첨가물 

투성인 가공식품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더 큰 문제는 노인보장시설의 운 에서 나타났다. 시설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위탁받아서 집행하는 노인보장시설은 수급자 1인당 지급되는 생계급여 외에도 

국가 및 자치단체로부터 시설운 비와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받는다. 그런데 관

리운 비와 생계비는 통합 운 되기 때문에 시설을 부실하게 운 하면, 그 피해

는 고스란히 시설수급자의 생계에 향을 미쳐 건강과 양에 문제가 있게 된다. 

2013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전국의 노인복지시설 4,352곳 중 200곳을 

상대로 시설운 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운 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 불

법ㆍ부당하게 사용한 곳이 60곳(30%) 이상이었다. 실제로 충북 청주의 한 노인

복지시설 대표 A씨는 최근 3년간 룸살롱 술값과 모텔비, 개인 빛 탕감 등에 1억 

6,700만원의 시설 운 비를 썼다. A씨는 시설 운 비를 빼돌리기 위해 인근 초등

학교로부터 급식 후 남은 음식을 공짜로 얻어 시설에 소속된 치매ㆍ중풍 노인들

에게 제공해왔다. 이외에도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쓰여야 할 

퇴직적립금 일부를 빼돌려서 시설 대표나 가족의 개인보장성 연금보험에 가입한 

곳도 조사 대상의 30%인 60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일보. 2013. 10.2). 

적정한 양섭취와 건강에 필요한 급식서비스를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제공하고,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소홀한 것이 이러한 문제를 야기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28) 기초수급자 급여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생계급여는 주거급여를 제외한 

금액이며, 소득인정액이 0원일 경우 최대치를 지급하며,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인정액수 만

큼 감액하고 차액을 생계급여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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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서울시는 집단급식소 설치가 되어 있지 않거나 신고 되지 않은 시설이 

1,038개로 전체 공공급식 대상 시설 8,939개의 11.6%를 차지한다. 이들 시설은 

대부분 급식 인원이 50인 미만의 소규모 급식 시설을 유지하기 때문에 양질의 

식재료 사용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위생관리도 되어 있지 않은 위험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들 시설 중에서 지역아동센터가 408개로 39.3%, 노인시설이 

514개로 전체의 49.5%를 차지하고 있어, 서울시 주요 먹거리 취약계층인 아동과 

노인들이 얼마나 양적이나 질적 결핍에 노출되어 있을지를 짐작하게 해준다.

<표 5> 서울시 집단급식소 미신고 시설 현황 (50인 미만 시설)

노인시설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생활시설 정신보건시설 합계

시  설 514 408 40 76 1.038

구성비 49.5 39.3 3.9 7.3 100.0

Ⅳ. 결론

지난 2013년 12월에 보고된 “유럽 공공부문 먹거리 조달의 가치 재평가 - 지속

가능성을 위한 행동계획 - ”을 보면 유럽의 공공급식은 적어도 다음 세 가지 점에

서 먹거리 대안체계를 구축하는데 유용한 정책임을 알 수 있다.

첫째, 공공조달의 구매력과 교섭력을 활용하여 자국의 농업 보호와 식재료의 

안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공공급식은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제공되

는 공적 부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정부의 공공조달 시스템을 통해 지역산 식재

료를 우선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 보고서가 제시한 말뫼(스웨덴), 로마(이탈리아), 

이스트에이셔(스코틀랜드), 코펜하겐(덴마크), 비엔나(오스트리아) 등 다섯 도시

의 사례는 질 좋은 먹거리를 지역의 사회적 약자나 학생, 청년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먹거리 대안체계를 만들어내는데 있어, 공공조달이 도시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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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공공급식의 다면적 가치(multifaceted values)들을 보여준다. 정책수준에

서 살펴보자면, 보고서는 공공급식을 통해 계층별・인종별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부각시킨다. 예컨대 공공급식 프로그램과 같이 부족한 자원을 사회적 욕구가 큰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하면, 사회적 형평성이 제고되고 긴장과 적대감을 

야기하는 사회적 갈등도 경감시킬 수 있다. 보고서는 이렇게 공공급식이 사회경

제적, 환경적 편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사례들을 통해 보여

주고 있다.

셋째, 실천적인 수준에서 살펴보자면, 창조적인 공공조달이 가지는 효과성을 

여러 방식으로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핵심은 공공조달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채 재지역화(re-localization)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각 도시나 지역의 문화와 거버넌스 체계에 맞게 적절한 공공급

식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한다. 각 사례 연구가 보여주듯이, 헌신성과 창조성이 

필수적이며,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생각할 수 있는 혁신의 관점에서 공공급식

을 적극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의 공공급식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유럽의 여러 도시 사례들

처럼 대안적이지도, 창조적이지도, 혁신적이지도 않았다. 무엇보다도 공공과 지

역, 그리고 균형 잡힌 양 관점이 배태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겨우 취약계층

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구호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 이 때문에 공공급식을 

통해 먹거리 대안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실천적으

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 다.

먼저 정책적으로 공공급식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해야 한다. 지금처럼 시혜나 자선차원의 선별적 식품 제공(food charity)이 아니라 

보편인권 차원의 먹거리 보장(food security)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공공급식의 

일차적인 역할은 먹거리 취약계층을 비롯한 지역주민 모두에게 양적으로 충분하

고, 질적으로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식사지원은 지역의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와 연계되고 통합될 때 시너지 효과가 있다. 학교 밖 결식 아이들

에게 급식과 정서적 지원 및 교육서비스를 같이 제공하고, 소외된 독거노인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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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는 간병이나 말벗 등과 같은 돌봄 서비스를 함께 지원할 수 있다. 지역의 보건

소와 연계하여 저소득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서비스와 양 보충식품을 같

이 지원할 수 있다. 실업자나 노숙자에게 무료급식과 함께 여러 가지 일자리를 

제공할 수도 있다. 식품 운송과 배분과정에서 소포장, 택배, 점포 관리와 같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지역의 자원봉사센터와 지역자활센

터와 연계한다면 일자리 창출과 자립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다음으로 실천적 차원에서 보자면, 공공급식의 필요성과 제도화에 대한 사회

적 합의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공공급식은 규범적・법적・정치적 측면이 혼합된 

담론구조로 논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그것의 범위와 지향성을 둘러싸고 고정된 

합의가 참으로 어려운 정책이다. 지난 몇 년간 진행되었던 친환경 무상급식 논쟁

이 이를 잘 보여준다.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합의의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 서구의 사례를 보면, 대안적인 공공급식 체계의 구축과 지속가능성은 대부

분 ‘사회적 약자에게 건강한 식사’라는 대의에 지역주민들의 마음과 정신을 얻어

내는 자치단체의 능력에 달려있다.29) 굶는 노인들이나 아이들에게 따뜻한 점심 

한 끼 제대로 내놓지 못할 정도로 예산을 운용하는 한 공정사회니 삶의 질 향상

이니 하는 구호는 공염불로 들릴 수밖에 없다. 예산은 늘 부족하기 마련이다. 

이런 문제는 정책의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으로 보아야 한다. 지자체는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다시 짜고, 중앙 정부는 공공급식의 부실화를 더 이상 방치하

지 말아야 한다.

29) Gourlay, R., 2007, ｢Sustainable school meals: Local and organic produce｣, in V. Wheelock 
(ed), Healthy Eating in School : A Handbook of Practical Case Studies, Verner Wheelock 
Associates, Skipton,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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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ternative Food System and Public Plate
- A Case Study of Seoul City 

kim Hungju

This study tried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s and problems of public plate in 

Seoul, and propose the principles and criteria of the public plate to be newly designed. 

In particular, it intended to analyze the possibility of the establishment of an alternative 

food system through public plate. According to the analysis on the public plate program 

in Seoul, compared to other cases in European cities, it was neither alternative, nor 

creative, nor innovative. Above all, the program failed to include the publicness and 

locality, and balanced nutrition aspects. It just reached the point of providing one meal 

to the poor in the character of charity. In this sense, to establish an alternative food 

system through public plate, it is necessary to make a new approach in terms of policy, 

system, and practice. First, in terms of policy, it is needed to actively find a plan of 

social integration through public plate.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turn the current 

selective food charity in the dimension of dispensation into the food system to 

guarantee universal human rights. Secondly, in terms of practice, it is first required to 

achieve public consensus on the necessity and systemization of public plate. Since 

public plate is one of the best policy means to make a sustainable alternative food 

system, a little more effort can lead into social consensus. Third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food material procurement system through the institutional 

compulsion of public procurement. To do that, it is important for local residents to 

recognize public plate as a way of restructuring their local community, not as a sor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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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ing welfare.

Keywords : public plate, public procurement, alternative food system, food security, 

public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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